
2016년  하 반 기  공 공 근 로  선 발  기 준 표

고려요소 판 단 기 준
가 중 치
(100)

비 고

재산상황
(건축물,주택,토지)
과세표준액 합산

․4.5천만원 미만 : 10점
․ 1.35억원 미만 : 5점
․ 2억원 미만 : 0점

10
(10, 5, 0)

일모아시스템
재산조회 결과

가구소득

(지역, 직장보험포함)
․2만원 미만 : 15점
․3만원 미만 : 10점
․5만원 미만 : 5점
․5만원 이상 : 0점

15
(15, 10, 5, 0)

건강보험료
조회결과

공공일자리
사업참여

당해사업기간포함최근 2년
․공공일자리사업 미참여 : 20점
․참여 5개월 이하 : 10점
․참여 5개월 초과 : 0점

20
(20, 10, 0)

공공근로
지역공동체 등

세대주 세대주 여, 부 10(10, 0) 주민등록표 확인

부양가족수
(세대주․동거인제외)

3명이상, 2명, 1명, 없음
15

(15, 10, 5, 0)
주민등록표 확인

취업 취약 계층

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
여성세대주

10(10, 0)

중복 가점 불가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․지
원 대상자

5(5, 0)

장애인 및 가족 5(5, 0)

자격요건 당해분야 자격소지 여부 5(5, 0)
임상병리사자격증,

직업상담사자격증등

근로능력
만 65세 미만 : 5점
만 65세 이상 : 0점

5(5, 0)
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

제7조준용
(근로능력자 : 18세이상65세이하)

♣ 근로능력

- 고령자 참여 증가에 따라 연령에 따른 근로능력(업무효율성)을 감안하여 선발 필요 있음

※ 연령에 따른 근로능력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7조를 준용함.(근로능력자 : 18세 이상 65세 이하)

- 유사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도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단계적 참여 제한을 두고 있음.


